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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제도의 검토 필요성

□ 보험권에서는 수년간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보험기 의 통합 이후 보험요율이 지속 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이

고 보험권의 경우에는 산출기 도 상향 조정됨으로써 보험사의 보

험료 부담이 가 되어 왔음.

○ 이에 산출기  조정이나 요율 인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융권간 형평성, 기  부족 우려 등 실  장애에 부딪  진 이 없음.

□ 최근 보험공사는 통합 보험기 의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고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음

○ 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기 은 한시  액보장을 부분보장제로 환원하

고, 구조조정기 ( 보채상환기 )을 기 으로부터 분리하 으며, 최근

에는 목표기 제와 보험료차등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 보험권에서 제기하여 온 문제에 한 근

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보험권의 제도개선 모색에 있어서도 은행권과 비되는 보험권의 

특수성을 강조하게 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근이 요구됨 

○ 자보호제도의 틀 안에서는 보험상품과 보험권의 보편  특성보다는  

축상품이나 은행권과 상이한 보험권의 특수성만 부각될 수밖에 없음.

○ “보험계약자”를 한 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본 틀을 모색하고, 세

계보험시장의 보호기 의 운  실태를 통하여 국내 보험제도의 국

제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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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계약자보호기 의 역할과 특성

1. 보험사 지 불능과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의 목 은 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기에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보험사의 신뢰 유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에 따른  

보험권의 감독규제도 융권  가장 보수 임  

○ 따라서 법령 등을 통하여 가 보험상품의 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

지를 결정하고, 사업 지속 요건을 정하여 보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반  특징임.   

○ 다른 한편으로 보험시장은 보험사가 언제든지 산할 수 있는 경쟁시장

으로 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요한 심사가 되고 있음1).

□ 보험권에서는 산 차 안에서의 법령상 보험계약자 보호가 산 차 

밖의 기 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보다 보편 임2)

○ 법령상 보호제도인 우선변제제도는 보험사가 산할 경우 계약자에게 

근로자, 조세당국 등과 동일한 채권자 지 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은행권

에서는 드물게 찰되지만3), 보험권에서는 보편  보호제도임.

○ 이와는 조 으로, 보호기  설치를 통한 산 차 밖에서의 보호가 일

반 인 은행권과는 반 로 보험권에서는 기  설치가 아직까지 많지 않

으나, 차 기 을 설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음.

1) 정운찬(1999).
2) Yasui(2001).
3) Garcia는 은행권 보험제도의 형태를 크게 6가지로 나 고, 그  자 우선변제제도(legal priority 

for the claims over other claimants)가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드문 임을 지 하고 있음. Garcia(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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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기 의 다양한 역할과 보완 수단  

□ 일반 으로 보호기 의 필요성에 해서는 (1) 지 불능 효과 차단, 

(2) 최후의 안 망, (3) 부실 융기 에 한 자연스런 퇴출장치 제공, (4) 

겸업화에 따른 융권간 공정경쟁 유지라는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4) 

○ 특히, 인출쇄도(bank run)에 따른 지 불능 효과(contagion effect)의 

차단을 은행권에서는 보호기  설치의 가장 요한 논거로 보고 있음.

○ 이는 은행권의 자가 애 에 약속된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인출이 가능하므로, 한 은행의 

산이 다른 은행으로 될 시스템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임.  

○ 한, 보호기 은 융소비자에게 최후의 안 망이며, 신속한 부실처리

로 감독당국의 규제유 (regulatory forbearance)5) 경향을 억제하고, 시장

의 공정경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 그러나 이러한 보호기 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역할들은 융권의 

특성에 따라 그 상  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보호기 에서도 도덕  해이, 역선택, 리인 문제 등의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기 의 존재에 한 부정보다는 기 의 정 규

모와 효율  운 의 모색으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  손실을 융소비자와 분담하는 부분보장제도, 부실 융기 의 조기 

식별과 신속한 정리를 한 기시정조치 등은 기 의 역기능을 이려

는 표  보완수단들임.  

4) Yasui(2001)
5) 형 융기 에 한 산처리 지연은 표  규제유 이며, 이 때문에 흔히 마불사(too big to fail)

가 언 되기도 함. 실제로 마불사는 한 동안 미국에서 암묵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기도 했고, 이와 

련하여 기 의 한계 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홍택·안 석(2001), 송홍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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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의 보험계약자 보호 역할 우선  

□ 기 의 필요성과 역할의 경 이 다르면 기 의 설계와 운 에서도 차

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는 보험권과 은행권의 기 에도 해당됨 

○ 보험계약자는 길게는 수십 년간의 계약유지 이후에도 해지에 따른 원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더 높은 가

격을 지불해야만 하거나 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임.  

○ 따라서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에게 상당한 원  손실과 보장 상실을 

래하기에 해지쇄도(insurance run)로 인해 연쇄 인 지 불능을 래할  

가능성은 은행권의 인출쇄도와 비교하여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오히려 보험사 산의 향은 즉각 시장 체의 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 사회  리스크 증가로, 다시 정부의 리스크 증가로 옮아

가는 보이지 않는 터 효과가 존재함.

□ 이와 같은 터 효과 때문에 보험권의 보호기 은 사회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해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차단보다 최후의 

안 망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함6)

○ 결과 으로 보험권에서는 계약자에 한 법령상 보호와 기 을 통한 보

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기 을 통한 산 처리에서도 계약

이 이나 인수합병에 의한 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보편  정리방식임.   

6) 이에 따라 자보호기 을 ‘ 에 한 보험’이라 한다면, 보험계약자보호기 은 ‘보험에 한 보

증’으로 구분될 수 있음. 김형원 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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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자보호기 의 국제  추세

1. 보험권 보호기 의 설치와 운 에 한 일반 원칙

□ 최근 EU는 25개 회원국들에게 보험사가 지 불능에 처할 경우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한 기  설치와 련하여 일련의 원칙을 제시함7) 

○ (1) 모든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보호기 을 보유해야 하고, 보험사는 

동 기 에 의무 으로 가입해야 하며, 

○ 회원국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기 을 설치할 경우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 을 별도로 설치하여 상호보조 가능성을 

원천 으로 차단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함. 

○ 한, EU는 (3) 보호받을 상자를 비 문  보험계약자로 한정하고, 

(4) 보험계약의 연속성 유지와 (5) 부분보장 등의 원칙을 제시함. 

□ EU는 모든 계약자들이 동일한 보장 수 을 용받을 필요가 없다는 제

에서 출발하여 보호 상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호기 이 지 해야 할 보험 을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소비자 는 소규모기업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는 제3의 

피해자에게 지 하여야 할 액”8)으로 정의하고 있음. 

○ EU는 보호 상을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수익자, 제3의 피해자로 확 하

고 있지만, 보험을 문으로 하지 않는 비 문  보험소비자의 범주로 

한정하고 있으며9), 이 범주에는 소규모 기업도 포함됨. 

7) 본문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의 2004년 10월과 2005년 1월의 회의 자료

를 기 로 하여 작성.
8) 이 경우 보험 은 원수보험에 한 지침(2002/83/EC의 제2조)에서 정한 보험계약과 그 운 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의 일부 요인은 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

자가 지 해야 할 보험료 역시 포함된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음. 
9) 소비자 개념(93/13/EC, 2001/31/EC)에 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93/13/EC, 2001/31/EC는 소비자를 자

기 문 역 는 직업 역 이외의 목 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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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국의 보험계약자보호기  황과 추세

 가. 보험계약자 보호기  설치 황

□ 세계보험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OECD에서는 28개국이 자보호

기 을 설치한 반면, 보험계약자보호기 은 미국 등 9개국에 불과함   

OECD 회원국 은행권 기 보험권 기 기 의 형태 비EU 국가

1 호주 - - √

2 오스트리아 ● -
3 벨기에 ● -
4 캐나다 ● ◎ 생명/손해 √

5 체코 ● -
6 덴마크 ● -
7 핀란드 ● -
8 랑스 ● ○ 생명

9 독일 ● -
10 그리스 ● -
11 헝가리 ● -
12 아이스랜드 ● - √

13 아일랜드 ● ○ 손해

14 이태리 ● -
15 일본 ● ◎ 생명/손해 √

16 한국 ● ◎ 생명/손해 (통합) √

17 룩셈부르크 ● -
18 멕시코 ● - √

19 네덜란드 ● -

20 뉴질랜드 - - √

21 노르웨이 ● ○ 손해/신용보험 √

22 폴란드 ● ○ 생명

23 포르투갈 ● -
24 슬로바키아 ● -
25 스페인 ● -

26 스웨덴 ● -
27 스 스 ● - √

28 터키 ● -
29 국 ● ◎ 생명/손해 (통합)
30 미국 ● ◎ 생명/손해 √

< 표 1 > OECD 회원국의 보험  은행 기  보유 황

      주: 2001년 기

    자료: Garcia(1999, 2001), Yasui(2001), Swiss Re(2005).

일본의 보험보증기  개정안에서도 반 되고 있음. 일본 융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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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다수 보험종목을 보호 상으로 하는 일반기 10) 형태의 보험계

약자보호기 을 설치하고 있는 OECD 9개 회원국은 캐나다, 랑스, 아

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국, 미국 등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기 을 모두 보유한 나라는 5개국으로 그  한국

과 국이 통합기 을 운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손해보

험기 만을, 랑스와 폴란드는 생명보험기 만을 보유하고 있음.  

O E C D

3 0 개 국
2 8 개 국

9 개 국

은 행 보 험

1 / 3 수 준

세 계 시 장 점 유 율 9 2 %  ( 2 0 0 4 )

O E C D

3 0 개 국
2 8 개 국

9 개 국

은 행 보 험

1 / 3 수 준

세 계 시 장 점 유 율 9 2 %  ( 2 0 0 4 )

< 그림 1 > OCED 회원국 자보호기 과 보험계약자보호기

○ 한편,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다수 나라들은 ‘보험계약자’보호기 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11), 이는 OECD 회원국  다수가 ‘ 자’보호

기 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조 임. 

 나. 보험계약자보호기 의 보호 상과 보상한도

□ 보호기 은 문  평가능력이 없는 일반계약자와 소규모 기업들을 보호

하며, 보험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 강조와 함께 사고에 따른 보

험  기 의 충분한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10) 물론 특정종목의 기 (special fund)을 운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재 EU 지침으로 의무화된 자동차배

상책임보험기 이 표 이나 이는 제한된 보장 범 의 특별기 으로 일반기 과 차이가 있음. 자동차

배상책임 이외에도 사냥보험기 ( 랑스, 이태리,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기  ( 랑스,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등의 특별기 이 있음. EU(2002, 2005).

11) 독일, 이태리는 강력한 보험계약자 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표  나라들이며, 이들 나라는  

다수 보험종목을 보호 상으로 하는 일반기 형 보호기 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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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 들은 보호 상 보험종목의 제한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

으로부터 형 기업들을 궁극 으로 제외하고 있음.

○ 한, 도덕  해이를 이려는 목 으로 최고 액 한도(ceiling)내에서 보

상하거나 청구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 (partial payment)하는데, 최근에는 

두 유형의 혼합형이 늘고 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은 액 보상함.

○ 한 미국, 캐나다 등의 보호기 은 생명보험의 해약환  보상한도를 

은행권 수 으로 맞추고, 보험  기 은 높이는 이원 인 보상체계를 

운 하고 있어 융겸업화 추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함. 

 - 보험  기 으로는 300,000달러와 200,000캐나다달러의 한도를 정하고 있

지만, 환  기 은 이보다 낮은 100,000달러와 60,000캐나다달러로 은

행권의 보상한도와 동일함.

국가 보호기 생명보험 손해보험

1 캐나다 생명 / 손해 CAD 200,0001 CAD 250,0002

2 아일랜드  -   / 손해 - 65%; IRL 650,000

3 랑스 생명 / - EUR  70,000 -

4 일본 생명 / 손해 90%3 90%3

5 한국 통합 기 KRW 50M KRW 50M4

6 노르웨이  -   / 손해, 신용 - 무제한
5

7 폴란드 생명 / - 50%, EUR 30,000 -

8 국 통합 기 90%6 90%6

9 미국 생명 / 손해 USD 300,0007 USD 300,000

< 표 2 > OECD 회원국 보호기 의 보상 한도

    주:  1. 해약환  기 으로는 은행과 동일하게 CAD 60,000. 
        2. 1사고당 기 .
        3. 자동차, 지진보험은 100% 보장, 계약 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은 85~90% 보장. 
        4. 의무보험의 경우 5천만원 과분은 손해보험 회의 보증기구에서 보상. 
        5. 한도제한 법률이 마련 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
        6. ￡2,000까지는 100% 과분은 90% 보상; 단, 의무보험은 100% 보장.
        7. 해약환  기 으로는 은행과 동일한 USD 100,000. 한편, 유일하게 사 립방식을 채택하

고 있는 뉴욕주의 보상한도는 USD 500,000임. 
  자료: Yasui(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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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험계약자보호기 의 기  립과 보험료 산출

□ 보험계약자보호기 은 크게 사 립과 사후갹출로 립방식이 별되나,  

사후갹출이 가미된 목표기 제나, 사 립이 가미된 최소기 제가 도

입되고 있어 혼합형 립방식이 추세를 이루고 있음

국가 시장규모1 보호기 립2 목표기 산출/배분기 요율3

1 미국4  1
생명보험 

손해보험

□

□

-
-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2.0%
2.0%

2 국  3
통합기

생명

손해

□

□

-
-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1.0%
0.8%

3 아일랜드 17 손해보험 □ - 수입보험료 2.0%

4 폴란드 31 생명보험 □ - n.a n.a.

5 캐나다  7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5

Y5
요구 자본6

수입보험료

 1.33%
 0.75%

6 일본  2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7

Y7
보험료와 

비  고려
8 -

7 랑스  4 생명보험 ■ Y9 책임 비  0.05%

8 한국  8 통합기 ■ -
보험료와 

비 의 평균
10 0.3%

9 노르웨이 26
손해보험 

신용보험

■

■

Y11

Y11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1.0%

< 표 3 > OECD 회원국의 기  운  황 (2001년 기 )

   주: 1.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총수입보험료 규모로 본 시장 유율 순 . OECD 체의 유율은 92%. 
      2. 기 의 립방식: ■ 사 립, ▣ 사 립형 사후갹출, □ 사후갹출 

      3. 사 갹출 비율 는 사후갹출 한도.
      4. 외 으로 뉴욕주는 사 립방식으로서 USD 2억을 립한도로 하고 있음.
      5. 사 립형 최소기  설정. 생명보험은 CAD 1억, 손해보험도 특별보험료 갹출. 국의 경우도 

기자 (standing fund)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분류에서 제외.
      6. 요구자본은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험리스크에 해당하는 요

구자본은 통상 으로 책임 비 을 기 으로 하나, 이는 책임 비 에 리스크 계수가 곱해진 

것이므로 책임 비 과는 다름. 
      7. 목표기 은 생명보험 JPY 4,000억, 손해보험 JPY 500억. 
      8. 기 목표액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갹출 을 수입보험료와 책임 비  규모를 고려하여 보험사

별로 배분. 2001년 기 으로 생명보험은 수보 비 0.197%, 책임 비 비 0.012%, 손해보험은 

수보 비 0.038%, 책임 비 비 0.007%를 갹출.  
      9. 목표기 은 EUR 2억7천만이나, 그  일부는 보험사 내부유보 형태로 립. 
     10. 직 년도 수입보험료와 당년도말 책임 비 의 산술 평균.
     11. 원수보험에 하여 3년간 경과보험료의 1.5%를 목표기  규모로 설정.  
  자료: Yasui(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 Swiss Re(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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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의 4개국이 사 립방식에 속하는 반면, 

아일랜드, 폴란드, 국, 미국, 캐나다의 5개국은 사후갹출방식에 속함.

○ 그러나 사 립기 은 목표기 제를 통해 기  립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없는 사후갹출형으로 환되고, 사후갹출기 은 기 응에 필

요한 최소기 을 사 에 립하는 것이 국제  추세임. 

목표
기금

최소
기금

금액

손실액

연간
갹출금액

보험사 파산
기간

목표기금제의 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최소기금제의 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사전 적립 사후 갹출 및 적립적립 중단

목표
기금

최소
기금

금액

손실액

연간
갹출금액

보험사 파산
기간

목표기금제의 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최소기금제의 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사전 적립 사후 갹출 및 적립적립 중단

< 그림 2 > 기 립방식과 목표/최소기 형 사  목표 립액

□ 기 의 립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나, 생명보험은 체로 3,000억원 내외

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해보험기 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음.

○ 융 기를 거치면서 목표기 제를 도입한 일본 생명보험기 의 경우 

약 4조원(JPY4,000억)을 책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 랑스 생명보험기 의 경우는 약 3,000억원(EUR2억7천만), 미국 뉴욕주

는 약 2,000억원(USD2억) 수 임.

 - 특히, 랑스는 립기 의 일부를 보험사 내부에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담은 덜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사후갹출방식의 캐나다 생명보험기 에서도 즉시 응기 으로서  

약 900억원(CAD1억)의 최소기 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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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보호기 에 납부하는 보험료(갹출 )의 산출기 으로는 일반

으로 당기수입보험료와 책임 비 ( 수입보험료)이 사용되고 있음

○ 수입보험료가 로우(flow) 기 의 지 능력 척도라면 수입보험료인 

책임 비 은 스톡(stock) 기 의 지 능력 척도이므로 산출 근거로서 수

입보험료와 책임 비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후갹출방식에서는 외 없이 수입보험료 기 을 채택하고 있

고, 사 립방식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체로 수입보험료인 반면, 생

명보험에서는 책임 비  등의 기 이 용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랑스는 책임 비 을 용하고, 일본은 수입보험료와 

책임 비 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요구자본을 고려함.  

○ 당기 보험료를 기 으로 하는 보험요율은 0.8~2%를 용하고 있으며, 

 보험료인 책임 비  기 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매우 낮음.

□ 이러한 기 운  사례가 국내 보험제도의 환경과 근본 으로 다른 

은 계약자보호기 이 자보호기  등과 별개로 운 되는 것이 일

반 이고, 사 립방식은 목표기 제가 병행되고 있다는 임  

○ 요약하면, 기 은 보험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상으로 보험  기 에

서 충분한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부분보장제를 용하고 있음.

○ 기 의 자 조달 형태로는 사 립과 사후갹출이 혼합된 방식이 늘어

나고 있으며, 기  규모는 최  3,000억원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

○ 건 성 등에 따른 보험료차등제는 보이지 않으나, 캐나다 생명보험기

에서는 산출기 으로 요구자본(required risk capital)을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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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보험제도의 국제  정합성 평가

1. 국내 보험제도의 황

 가. 통합 보험의 출

□ 국내 보험제도는 1998년 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융권

별로 설치되었던 보호기 들을 보험기 으로 통합함.  

○ 보험권에는 1989년 보증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의무 으로 가입

하는 보험보증기 (insurance guaranty fund)이 설치됨.

 - 당시 보험기 은 보험계약자에게 5천만원의 보상한도12)를 설정하고, 필

요한 재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매년 수입보험료의 0.1%를 갹출함. 

○ 그러나 외환 기를 계기로 보험기 을 포함한 융권별 보호기 들이 

보험기 으로 통합되면서 2000년까지 한시  액보장과 함께 

융권역별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음. 

구 분 ~1997.11 1997.11~ 1998.8~ 2000.8~ 재

법률 근거 자보험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 자보호법 (통합)

보상 한도 5,000(보험) / 2,000만원(은행등) 무제한 5,000만원

산출
기

1
은행, 증권 등  평잔

보험 수입보험료 비 수보+ 비

보험
요율

은행 0.02% 0.03% 0.05% 0.10%

보험 0.10% 0.15% 0.15% 0.30%

증권 0.10% 0.15% 0.10% 0.20%

< 표 4 > 기  통합 ·후의 보장한도와 보험료 산출기   요율

  자료: 이승철(1999), p.56, 김형원 등(2005), p.54. 참조.

12) 199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389천원(USD6,147, USD1 = KRW714)수 으로서 1989년 출범한 당

시 보험보증기 의 보장한도 5,000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4배에 달하는 수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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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흡한 보상한도와 과도한 보험료 부담

□ 통합기 은 은행권의  잔고에 상응하여 보험권의 산출기 을 책임

비 ( 수입보험료)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험노출규모 비 보험

사의 보험료 부담이 가 되었음13)

○ 2004년 보험권의 노출 험은 융권 체 노출 험의 18.8%에 불과하지

만 기 립부담(보험료 비 )은 35.8%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은행권은 

73.7%의 노출 험에도 불구하고 기 립부담은 52.1%에 불과함. 

구 분

(단 : 억원)
보험

은행 증권 기타 합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2003

보험료
   2,580
(27.0%)

   535
(5.6%)

  3,115
(32.6%)

  4,775
(50.0%)

  312
(3.3%)

  1,343
(14.1%)

  9,545
(100.0%)

험노출

(부보)규모

  97,680
(14.5%)

19,787
(2.9%)

117,467
(17.5%)

493,649
(73.4%)

15,986
(2.4%)

45,596
(6.8%)

672,698
(100.0%)

2004

보험료
  2,832
(29.8%)

   571
(6.0%)

  3,403
(35.8%)

  4,960
(52.1%)

  336
(3.5%)

  814
(8.6%)

  9,513
(100.0%)

험노출

(부보)규모

101,333
(15.6%)

21,050
(3.2%)

122,383
(18.8%)

479,977
(73.7%)

15,727
(2.4%)

33,018
(5.1%)

651,105
(100.0%)

< 표 5 > 융권역별 보험료 납부 황
(단 : 억원)

  

   주: 보증보험 손실은 일반 보험권의 손실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 음.
 자료: 보험공사(2005).

○ 보험권의 산 확률과 산 건당 손실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높

고 크다면, 이런 역  상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데이터 역시 이러한 역  상을 뒷받침하지 않음14).  

13) 물론 이와 같은 융권역간 비교는 보험제도가 단일기  방식으로 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 되는 복수기 제 더라면 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음.
14) 일부에서는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된 데 비해 보험권은 아직 구조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나, 이는 재 요율의 정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아니라 재 요율의 정성

을 제로 향후 요율의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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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과거 실 으로 본 손해지수는 보험권이 은행권의 1/3에 불과함에

도 실제 부과된 보험요율은 보험권이 은행권보다 3배 더 높게 책정되어 

보험권이 보험료 부담에서 상 으로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에 따른 총 발생손실을 보험료 수입과 비시킬 경우, 보험권의 

손해지수는 은행권을 1.0으로 할 경우 0.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요율부과와 정반 의 상이 나타나고 있음15).

구    분 손실 계(A) 보험료 계(B) 손해지수(A/B) 경험손해지수1 행요율지수

은    행   460,019 24,453 18.812 1.00 1.00

보 험 사    91,325 17,077  5.158 0.27 3.00

생명보험 87,690 13,858 6.328 0.34 3.00

손해보험 3,635 3,219 1.129 0.06 3.00

보증 보험   102,500 -2 - - -

< 표 6 > 보험사와 은행 기 의 보험료수입과 부실지원액 비교

(단 : 억원)

  주: 1. 2004년 12월까지의  보험 을 동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평가한 지수로서 은행권을 1로 함.
      2. 1989년 보험보증기 에서도 보호 상이 아니었으므로 보험료 수입 실 이 없음.   

○ 이러한 보험요율의 왜곡 상은 2004년 보험권 A생명의 보험료

(1,165억원)가 동사 자산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은행권 B은행의 보험료

(1,192억원)와 비슷해지는 상황을 래함.

□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장 니드는 지속 으로 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는 험보장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환  수 에 

을 맞춤으로써 본래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괴리를 보임.

15) 구조조정기 ( 보채상환기 )이 분리되기 이 인 2002년까지의 실 만을 반 할 경우 보험권의 상

 손해 정도는 은행권을 1.0으로 할 경우 0.37임. 이순재(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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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부분보장제도로 환원되면서 책정된 보상한도는 은행권 등의 보

상한도를 이 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 으나, 보험

권은 이  5,000만원 상한을 그 로 유지한 것임.

○ 따라서 행 보상한도는 환  측면에서는 도덕  해이를 조장할 정도

로 높은 수 이지만16), 보험  기 에서는 부족한 수 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통합기 은 모든 기 을 은행권에 맞추는 단일

기  운 방식을 취함으로써 각 융권별 특성을 반 하는 데에 한

계를 보임.

□ 손해보험 회에 추가로 설치된 보험기 , ‘제3자배상책임기 ’은 통

합 보험기 의 제도  경직성을 극명하게 보여  사례임.

○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는 자신이 보험사를 선택하지 않

은 비자발  피해자이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

는 보험 청구권자라는 에서 100% 액 보장이 요구되나,  

○ 행 기 에서는 5,000만원의 보상한도를 과한 추가 지 을 용할 수  

없음에 따라 사후갹출방식의 별도 기 을 설치하게 된 것임.

 다. 상환기 의 특별보험료 사후갹출과 상호보조의 문제

□ 2002년까지 투입된 공 자 의 회수를 해 기존 기 은 상환기 으로  

환되고, 2003년부터 보험기 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채택됨.

○ 그런데 상환기 에서 손실의 융권별 귀속이 불분명하게 처리됨으로써 

결과 으로 융권별 상호보조를 래하고 있음.

16) 2001년 부분보장으로의 환에서도, 은행권 통계에 근거할 때, 보상한도는 2000만원 수 이 정 수

이며, 5,000만원 보상한도는 도덕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이 지 된 바 있음. 
보험공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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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기 은 보험권 손실(9.1조)의 1.12배에 달하는 보증보험의 손실(10.3

조)이 정부 는 체 융권의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의 손실로 

분류하여 부담을 보험권에 가하고 있음.

○ 첫째, 보증보험은 재는 물론 과거에도 일반 보험권이 근할 수 없는 

독 사업 역이며, 통합기  이 의 1989년 보험기 에서도 보증보험은 

보호 상이 아니고, 보증보험사도 가입 상이 아니었음. 

○ 둘째, 보증보험의 산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계약자는 문 인 평가능력

을 지닌 융기  등 기업이라는 에서 본질 으로 기 의 보호 상

이 아니며, 보증보험사 산의 향이 보험권과 큰 계가 없음.

○ 따라서 보증보험의 손실은 보험권의 손실이 아닌 융권 체 는 정

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는 정반 로 기 이 특정 융권의 손실을 체 융권에게 부담시

킨 사례가 상환기 의 특별보험료 일률  부과에서 나타나고 있음. 

○ 기 은 2002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을 상환기 으로 일  이 하면서 융

권별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여야 했으나, 

○ 실제로는 모든 융권에게 일률 으로 0.1%의 동일한 특별보험료로 부

담하게 함으로써 가장 많은 손실을 낸 은행권 손실을 다른 융권들이 

상호 보조하는 결과를 래하 음.

○ 그러나 단일기  방식의 행 체제는 각 융권별로 기 을 다르게 

용할 수 있는 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더욱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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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보험제도의 국제  정합성 평가

 가. 기 분리의 원칙 결여

□ 국내 보험제도는 자보호기 과 보험계약자기 이 통합되어 있

으나 매우 외 인 형태이며, 운 에서도 국제 추세와 괴리가 있음   

○ 통합기  형태는 아직은 외 이고 실험단계의 기  형태인데다17), 국

내 기 의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용하고 있는 국과도 다름. 

 - 국내 보험기 은 여러 융권을 통합한 형태에서 계정 간의 차입은 

물론이고 통합운용도 가능한 느슨한 구분계리에 기 하고 있음.

○ EU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해서도 기  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는 에서 국내 통합기 에서도 기 분리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함. 

 - 따라서 기 은 자산과 부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융권별 독립채산제의 

복수기 제로 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권역별 특성(연계성) 반 과 

융권간 분쟁 축소, 상호보조 방지와 차등여건 마련 등에서 유리함. 

 나. 보호 상과 보상 한도

□ 행 보험제도는 보호 상이 불명확하고, 보상한도의 설정도 험보

장이라는 보험계약 특성이 반 되지 않아 국제  정합성을 갖추지 못함  

○ 보호 상은 “  등” 융상품의 청구권자로 되어 있으나, EU에서 제

시하고 있는 비 문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의 정의와 같이 분명하게 

보호 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17) 2004년 Norton은 국제 보험기구연합(IADI) 연차회의에서 국 보험기 을 평가하면서 아직 실험단

계의 불완 한 형태이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 함. Nort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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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도는 은행권  잔고에 응하는 환  기 의 보상한도 설정

으로 보험상품을 축상품의 범주에서 취 함으로써 보험  기 의 보

상과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소홀히 다루는 문제 을 안고 있음.

○ 국제 으로는 보험 을 기 으로 보상한도가 설정되고 있으며, 배상책임

보험 등에 해서는 100% 액 지 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 으로 보상한도는 보험  기 으로 설정하되, 환  기 을 보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00% 액 보상함으로써 

손해보험 회의 제3자배상책임기 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함.    

 다. 기  립과 보험료 산출

□ 국내 보험제도는 립목표액 부재라는 측면에서 목표기 을 수반하

고 있는 국제 추세와는 차이가 있음     

○ 기 립에서는 립하는 방식과 상 없이 양자의 특성을 모두 지닌 목

표기 을 설정하는 것이 국제  추세이며, 생명보험기 의 경우 3,000억

원에서 게는 900억원의 기 을 립해두고 있음.

□ 국내 보험제도는 비 과 수입보험료를 산출기 으로 병용하고 있으

나, 국제 으로는 수입보험료가 일반  산출기 임

○ 보험요율은 산출기 , 목표기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으로는 수

입보험료의 경우 0.8%~2% 수 인 반면, 유일하게 책임 비 을 산출기

으로 채택하고 있는 랑스 생명보험기 의 보험요율은 0.05%임.   

○ 한편, 일본의 경우 국내 제도와 비슷하게 수입보험료와 책임 비 을 활

용하나, 목표기 제를 통해 연간 할당액의 사후  배분기 으로 활용되

고 있다는 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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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독립채산제 방식의 복수기  운 으로 환

□ 재와 같이 보험제도를 단일기  형태로 운 하는 경우에는 각 

융권별 특성을 거의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복수기 으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수기 은 자원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단일기 에 비해 기 의 유동성

과 리비용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이는 융권별 정 목표기 제와 

보험공사라는 단일 리주체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하고, 

○ 복수기 은 단일기 에서 흔히 지 되는 융권간 상호보조, 산출기 과 

요율을 둘러싼 분쟁, 해당 산업과의 연계성 미약 등을 보완해  수 있

을 것임.

구    분 단일기 복수기 구 분 단일기 복수기

기  유동성 + - 융기  차등화 - +

산업연계성 강화 - + 시장변화 응 - +

상호보조 방지 - + 경쟁 진 - +

융권 분쟁축소 - + 리/차입비용 감 + -

< 표 7 > 단일기 과 복수기 의 비교

      주: 비교우 : “+”, 비교열 : “-”를 나타냄.   
    자료: 김 식 등(2004), p.164를 일부 수정 (원 : Roy, 2003). 

○ 단일 리 주체의 복수기  리는 통합감독체제의 국내 융시장 환경

에 응하면서도 융권별 특성을 최 한 살려 기 운 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복수기 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운 에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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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 특성을 고려한 보상한도 조정  

 가. GDP 비로 본 보상한도 수

□ 행 국내 보상한도는 OECD 회원국의 환  기  보상한도의 GDP 

비 비율을 보더라도 상 으로 높은 수 인 반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을 지 하기에는 부족한 수 임

○ 한국은 GDP 비 보상비율이 약 3.32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들

의 환  기  보상한도의 GDP 비 비율 약 2.40보다 높음.

< 표 8 > 환  기  보상한도의 GDP 비 비율

국가
환 기

GDP(B)2  GDP 비 비율 

(A/B)자국화폐 환산치(A)1

OECD

미국 USD100,000 USD 100,000 USD 37,368 2.68

캐나다 CAD60,000 USD 42,857 USD 23,536 1.82

랑스 EUR70,000 USD 79,096 USD 29,240 2.70

평 균 2.40

한국 5000만원 USD 41,950 USD 12,628 3.32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2003년 기 . 단, 캐나다는 2002년 기

 나. 환  데이터에 의한 보상한도 수

□ 보험사의 해약식 비 (환  기 ) 데이터는 체 보험계약자의 

98.7%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보험의 환 에 상응하는 은행 의 보상한도 설정 논의에서도 체 

자의 97% 보호와 GDP 비 비율 2.0 등을 근거로 하여 정 보상

한도로 2,000만원 수 이 제시된 바 있음18).  

18) 보험공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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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권 환  데이터에 기 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계약자에게 액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고액계약자의 도덕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 

보상한도 수 은 2000만원 수 인 것으로 악됨. 

 - 환  기  보상한도 2,000만원은 체 보험계약자의 약 98.7%~99.2%를 

보호할 수 있고, 액으로는 체 액의 82.8%~84.3%까지 보호함.

 - 은행권의 경우 보상한도 2000만원은 자의 약 96.6%를 보호할 수 있

고, 액으로는 체 액의 24.2% 수 을 보호하는 수 임19).

< 표 9 > 자  보험계약자 구성비 비교

액 
은 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자(%) 액(%) 계약자(%) 액(%) 계약자(%) 액(%)

~ 2000만원 96.6 24.2 98.7 84.3 99.2 82.8

~ 3000만원 2.2 9.4 0.9 7.2 0.5 6.0

~ 5000만원 0.6 5.7 0.2 3.6 0.2 4.3

5000만원 ~ 0.7 60.7 0.2 4.9 0.1 6.9

     주: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 , 보험권은 FY2004기 .
   자료: 보험공사(2000), 보험은 생/손보 11개 보험사의 FY2004 통계에 기 .

○ 한편, OECD 보험계약자보호기 들의 보상한도를 해당국 국민소득수

으로 비교한 GDP 비 보상한도 비율을 이용하여 국내에 용할 경우  

행 5천만원보다 높은 8천4백만원~1억1천만원 수 으로 나타남.  

 - OECD 보호기 의 경우, 보험  기 의 보상한도는 GDP 비 평균 5.6

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보상을 용하고 있지만 최고한도도 정해 

놓은 아일랜드와 폴랜드까지 포함하면 7.3배에 달함.

19) 2000년 통계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5,000만원 수 으로 결정 음. 이는 당시 체 자의 99.4%, 
액기 으로는 2000만원의 액보장 수 인 24.2%보다 다소 높은 39.3%를 보호하는 수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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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OECD 회원국의 보험  기  보상한도 비율

국가
보험 기 GDP(B; 

2003기 )
 GDP 비 

부보비율(A/B)최고한도 비율보상 달러환산(A)

미국 USD 300,000 - 300,000 37,368  8.03

캐나다 CAD 200,000 - 142,857 23,536  6.07

랑스 EUR  70,000 -  79,096 29,240  2.70

평균(최고한도기 )  5.60

아일랜드 IRL 650,000 65% 606,175 37,639 16.10

폴란드 EUR  30,000 50%  16,949  4,894  3.46

국 무제한 90% - - -

일본 무제한 90% - - -

체평균 (비율보상 포함)  7.27

 

 다. 보상한도 개선방안: 보상한도 이원화 

□ 보험의 본래 목 에 맞게20) 사고 보험  기 을 실 으로 상향하고, 

에 상응하는 환  기 은 은행권  보상한도와 유사하게 가

져가는21) 방안 (제1안)

제 1 안  

 1. 계약해지에 따른 환  ⇒ 2000만원 액 보상 

 2.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 2000만원 + 과분의 90% (한도: 무제한) 

20)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구매의 본래 목 은 단순히 해약에 따른 해약환 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

라 불확실한 험이 발생할 경우 지  받을 보험  보장에 있다는 에서 은행권 자의  목

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보험사 산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충분한 보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복수기  운 에 따라 보험의 환 과 의 보상한도는 달리 용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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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을 기 으로 보상한도를 환 과 보험 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소액계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보험사 산을 후하여 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험보장과 고액계약자의 도덕  해이 방지에 효과 임.

○ 환  기  한도 조정은 도덕  해이의 방지 제고는 물론 10%p 이상의 

환  감소로 보험  기  상향에 따른 부담 증가를 상쇄하므로 행 

5,000만원 보상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추가 재무 부담은 없음.

○ 이는 통합기  안에서의 보험계약자보호기 이라는 여건을 반 한 것이

며, 통합기 을 운 하는 국 사례(최 보장 GBP2,000설정)와 유사.

□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사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충분한 보

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2안)

제 2 안  

 1. 계약해지에 따른 환   ⇒ 90% 무제한 보상 (한도: 무제한)
 2.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 90% 무제한 보상 (한도: 무제한)

○ 액보장의 최 한도 없이 일률 으로 비율 보상하는 경우 소액계약자 

보호에 상 으로 취약하나, 도덕  해이 방지에 효과가 큼.

< 표 11 > 보상한도의 설정 

구 분 해약환 보험  비 고

 행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 보험  기 으로는 부족

 - 도덕  해이 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한도

( 액보상)
2000만원 +
과분× 90%

 - 소액 계약자 보호 

 - 고액 계약자의 도덕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제2안 보험 (해약환 포함)의 90%
 - 계약자 도덕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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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기  형태의 목표기 제 도입

 가. 혼합형 립방식과 사 립 규모 설정의 국제 추세

□ 세계 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 의 립방식은 사 립과 사후갹출 방식

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혼합 립 형태로 개되고 있음.

○ 모든 사 립기 은 목표 수 까지 기 을 립하는 목표기 제를 도

입하고 있으며, 사후갹출기 에서도 시장 응에 필요한 기 을 사 에 

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보험권의 경우 목표기 은 3,000억원 이하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가 어 기에 많은 소요자 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 립방식 개선방안 : 최소기 형 목표기 제 도입 

□ 형 보험사를 제외한 구조조정 실 을 기 로 추정한 규모로 기  목

표액을 설정하는 방안 (제1안) 

제 1 안  생명보험 : 5,400억 / 손해보험 : 2,424억  

< 표 12 > 목표기  규모 추정결과

지 불능 보험회사 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체

시나리오

2개사 5,400억 2,424억  7,824억

3개사 8,100억 3,636억 11,736억

4개사 10,800억 4,848억 15,648억

  주: 3.6조원이 투입된 한생명과 1.4조원이 투입된 동아생명의 구조조정 실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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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를 제외한 구조조정 실 으로 기  규모를 추정한 것은 건 성 감

독 강화와 시장 안정, 형사 산에 한 기  응의 한계, 보험사 건

성 분포 등을 고려한 것임.

○ 형 보험사가 산할 경우 립된 기 만으로 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반  건 성 개선으로 폭 인 지 불능 사태는 상되

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신속한 기 시장 응력에 맞춰지고 있음.

○ 규모의 추정에는 평균 으로 2~4개의 재무 불안정 보험사가 항상 존재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구조조정 경험을 고려하 음.   

□ 구조조정과 재무건 성 감독의 강화로 보험시장은 안정 이어서 격한 

보험사 부실 사태는 없을 것으로 상됨 

○ 부실사의 부실 분포는 2001년 이 까지 94.2%, 2002년 1.0%, 2003년 

4.5%로서 보험시장 환경은 재무 으로 안정 임. 

< 표 13 > 보험사 구조조정 실  

 

구 분
보험사

손실분포 보증보험
3

생명보험
1

손해보험
2

계

~ 2001년  85,653   381 86,034   94.2% 102,500

  2002년 -   869   869   1.0% -

  2003년  1,714 2,386  4,100   4.5% -

  2004년   324 -   324   0.3% -

합  계 87,691 3,636 91,327 100.0% 102,500

      주: 1. 한생명 등 15개사 구조조정 실 .
          2. 한화재 등 3개사 구조조정 실 .
          3. 보증보험의 손실규모는 체 일반 보험권 손실규모의 1.1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일반 보험

권의 손실이 아니므로 기  추정에서는 배제.
    자료 : 보험공사(200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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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유동성 부족을 래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해약 사태를 고려

하여 추정한 필요자 을 목표액으로 설정하는 방안 (제2안) 

제 2 안  생명보험 : 3,856억 / 손해보험 : 1,480억  

○ 보험사의 2004년 환 과 보험  지  분포를 고려할 경우, 

 - 소형 2개사 기 으로 생명보험의 최  목표기 은 약 3,856억원, 손

해보험의 최  목표기 은 약 1,480억원임.

 - 4개사 기 으로는 생명보험의 최  목표기 이 약 7,712억원, 손해보험의 

최  목표기 이 약 2,960억원임.

< 표 14 > 해지율에 의한 목표기  규모 추정

시나리오
해지율 시나리오

MAX MIN

생명보험

2개사이하  3,856억  2,640억

3개사이하  5,784억  3,959억

4개사이하  7,712억  6,364억

손해보험

2개사이하  1,480억  1,367억

3개사이하  2,220억  2,006억

4개사이하  2,960억  2,735억

보험권 

2개사이하  5,336억  4,007억

3개사이하  8,004억  5,965억

4개사이하 10,672억  9,099억

 주: 1. MAX는 외환 기 이후 부실사의 해지율 반 (36.1%), MIN은 건 사 해지율반 (28.9%) 
     2. 해약환 + 보험  기 임.
     3. 소형 보험사기 (생명보험사는 생 제외, 손해보험사는 상  5개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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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외환 기 이후 보험시장 해지율 추이

기 간 생명보험시장 평균 비고

1999. 6 30.9% 부실사 36.1% /건 사 28.9%
1999. 9 25.0%
1999.12 25.7%
2000. 3 20.5%
2001. 3 27.1%
2002. 3 22.1%
2003. 3 14.8%
2004. 3 16.2%
2005. 3 14.2% 손해보험 16.0%

□ 종합 으로 검토할 때 제1안은 산에 따른 투입비용 규모에 가까운 반

면, 제2안은 신속한 시장 응에 필요한 규모를 기 으로 하고 있음

○ 추정치들  최소 규모가 최종 안들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융시장의 

안정과 기시정조치의 강화 환경에서22) 기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보험사 간 상호 감시에 의한 시장규율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임. 

< 표 16 > 목표기  설정(안) 종합

2개사 기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체

제1안 5,400억원 2,424억원 7,824억원

제2안 3,856억원 1,480억원 5,336억원

○ 한 목표기 은 재무건 성 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별로 차등 부과될 

수 있을 것이나 세부 인 것은 추후 차등화방안에서 검토가 필요함.

 - 보험사 재무건 성의 반 은 지 여력비율이나 경 실태평가제도 등과 

함께, 요구자본을 기 으로 채택한 캐나다 사례도 고려해 볼 만함.   

22) 선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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